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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교환공문

한국측 서한

1967. 4. 28.

외방조 741.73-403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6조에 규정된 한일 어업 공동 위원
회의 제1차 정기 연차회의에서 1966년 7월 9일에 채택된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
한 권고에 언급하여, 양국 정부는 동 권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의 범위는,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 어획되는 주요 어종이 분포 회유하는, 황해, 동
지나해 및 동해 서부로 한다.

이 수역에서 제1차로 실시되는 공동 자원 조사의 대상 수역은 북위 30도 이북, 동경 
132도 30분(단, 동 지나해에 있어서는 동경 130도) 이서로 한다.

본인은, 또한 이 서한 및 위의 제안에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을 
각하의 회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정 일 권

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 각하

일본측 회한

1967년 4월 28일

(번 역 문)



각 하,

본인은 1967년 4월 28일 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
집니다. 

「……………………………………………(한국측 서한)……………………………………………」

본인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
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

대한민국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정 일 권 각하 


